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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행 개 정

 부가가치세법

ㅇ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수정신고

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
경우(§35②1)

ㅇ WCO(세계관세기구)나 관세품목분류

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존

관세청장이 결정한 품목분류가

변경되는 경우(§35②2가)

ㅇ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

납세의무자가 변경되는 경우

(§35②2나)

ㅇ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된 경우,

수입자 자신이 귀책사유가 없음을

증명하는 등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
경우(§35②2다)

 부가가치세법

(현행과 같음)

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(대통령령)

< 자발적 수정신고 등의 경우(§72②) >

ㅇ 잠정가격 신고 후 확정가격 신고

(관세법 §28②)

ㅇ 신고후 6개월이내 보정신고

(관세법 §38의2①․②)

ㅇ 자발적 수정신고․경정청구

(관세법 §38의3①～③)

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

결정(관세법 §38의4①)

ㅇ 과오납 환급(관세법 §46), 과다환급금

징수(관세법 §46), 계약내용과 다른

물품 환급(관세법 §106)

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(대통령령)

< 자발적 수정신고 등의 경우(§72②) >

(현행과 같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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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단순착오, 귀책사유 없는 경우(§72④) >

ㅇ 외국수출자에의해원산지확인서류가

사실과 다르게 작성․제출된 경우

ㅇ 기타 수입자의 단순착오 등의 경우

<단순착오, 귀책사유없는경우(§72④) >

ㅇ (현행과 같음)

ㅇ (현행과 같음)

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

운영지침(관세청장 지침)

< 자발적 수정신고의 경우 등 >

ㅇ 보정안내를 받고 보정기간 분을

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

ㅇ AM의 정보제공에 따라 자발적으로

수정신고하는 경우

ㅇ (신 설)

ㅇ 사전세액심사건에 대한 심사 중

세액을 결정․경정 전에 보정

신청하는 경우

< 단순착오의 경우 >

ㅇ 세관제출 부속서류 기재내용와 달리

착오로 수입신고서 잘못 작성

ㅇ (신 설)

※ 단, 허위서류 제출․증명 등에 의한

고의의 경우는 제외

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

운영지침(관세청장 지침)

< 자발적 수정신고의 경우 등 >

ㅇ (현행과 같음)

ㅇ (현행과 같음)

ㅇ 보정안내를 통보받고(관세법§38의2),

보정기간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

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

ㅇ (현행과 같음)

< 단순착오의 경우 >

ㅇ (현행과 같음)

ㅇ 수입後, 의무불이행의 사유로 감면된

관세를 징수하는 경우

- 재수출면세 대상(관세법 §97)

- 재수출감면세 대상(관세법 §98)

※ 단, 허위서류 제출․증명 등에 의한

고의의 경우는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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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>

ㅇ 세관장이 부과고지(우편물, 여행자

휴대품 등) 後, 재경정하는 경우

ㅇ 감면적용에 대한 유권해석이

변경되는 경우

ㅇ (신 설)

ㅇ (신 설)

ㅇ (신 설)

ㅇ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

재경정하는 경우, 기타 수입자에게

귀책사유가 없음이 증명된 경우

※ 단, 허위서류 제출․증명 등에 의한

고의의 경우는 제외

<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>

ㅇ (현행과 같음)

ㅇ (현행과 같음)

ㅇ 납세자가 관세청장의 과세가격 결정

방법 사전(事前)심사 결과에 따라

신고하였으나 나중에 관세청장이

재심사하여 변경한 경우(관세법 §37③)

ㅇ 납세자가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사전

심사결과에 따라 신고하였으나,

나중에 관세청장이 직권 또는

재심사하여 변경한 경우(관세법 §86③,

§87①)

ㅇ 불복 및 소송 등의 결과, 납세자에게

‘정당한 사유’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

면제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

ㅇ (현행과 같음)

※ 단, 허위서류 제출․증명 등에 의한

고의의 경우는 제외


